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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CCTV(시시티브이) 행동수칙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분 사례 

수칙①  사생활 공간(비공개 장소) CCTV(시시티브이) 설치 금지

□ A병원은 환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회복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
CCTV를 설치하였으나, 실제로는 탈의, 환복 공간으로 사용하여, 개인정보위로부터 
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. 

□ B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폭력, 흡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 
내부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하여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가 
발생하여,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.

수칙②  공개장소에 CCTV(시시티브이) 설치 시 안내판 부착

□ C번영회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,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으나, 
‘CCTV 촬영 중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, 개인정보위로부터 
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.

□ D상가 관리사무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에 CCTV를 
설치‧운영하면서 ‘CCTV 촬영중’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부착하였으나, 촬영 범위, 
관리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개인정보위
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.

수칙③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

□ E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촬영된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구
하였으나, 관리사무소는 ‘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’는 사유로 
열람 요구에 불응해,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9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. 

□ F호텔 이용자는 식음료사업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물품이 훼손되어 당시 
촬영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, 다른 고객도 포함되어 있어 제공이 어렵다는 
답변만 하면서 명확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120만 원 
부과 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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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‘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Point Check!’ 행동수칙 포스터


